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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 법 령

지방자치법□

제 조 행 기구와 공무원102 ( ) 치단체는 그 사무 하①

하여 필 한 행정 공무원 다.

②제 항 규정에 한 행정 치 공무원 정원 건비1

등 통령령 정하는 에 라 당해 치단체 조례로 정

한다.

③행정 치 치단체 행정 공무원 정원

적정하게 고 다 치단체 균 록 하

하여 필 한 사항 고할 수 다.

④ 공무원 과시험 격 보수 복무 신 보 징계 련· · · · · ·

등에 하여는 로 로 정한다.

치단체에는 제 항 규정에 하고 정하는 에1⑤

하여 가공무원 수 다.

⑥제 항에 규정 가공무원 가공무원 제 조제 항 내5 32 1「 」

제 항 규정에 하고 상 가공무원 또는 고 공무원단에3 5

하는 공무원 당해 치단체 제청 로

거쳐 통령 하고 하 가공무원 당해 치, 6

단체 제청 로 한다 개정. < 2006.4.28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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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 개 정 안

제 조 에 하 아니하는 보조보좌4 ( ․

치 청 에 창 신단 한) (

시 과 감사담당) , 원담당

다.

제 조 에 하 아니하는 보조보좌4 ( ․

치 청 에 창 신단 한) (

시 과 감사담당) , 시 담당

다.

제 조 행정 행정 에 행정 원과5 ( ) ,①

보과 주민 치과 여 민원, ( ),

여 과 전산정보과 다.

생략( ).②

생략1.~15 .( )

제 조 행정 행정 에 행정 원과5 ( ) ,①

보과 주민 치과 여, ( ),

원과 민원여 과 전산정보과 다, .

생략( ).②

생략1.~15 .( )

평생학습 원에 한 사항 신16. ( )

경개 에 한 사항 신17. ( )

과학문 시 사업에 한18.

사항 신( )

제 조 보건 보건 에 보건 생과 건12 ( ) ,

강 과 약과 다.

제 조 보건 보건 에12 ( ) 보건 원과,

건강 과 약과 생과, ,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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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의회사무국 :

동주민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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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구조문 비표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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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구조문 비표․

□ 원 리 기 별 직 별 원표 제 조 련( 3 )

는 계에 포함한 정원 한시정원( ) ,※

계 본청
사무 보건 동

행 개정 행 개정 행 개정 행 개정 행 개정

계 1,306(6) 1,306(6) 971(6) 917(6) 29 29 94 100 212 260

정무 계 1 1 1 1

청 1 1 1 1

계 978(6) 991(6) 669(6) 681(6) 14 14 83 89 212 207

3 1 1 1 1

4 7 7 5 5 1 1 1 1

5 60 60 26 28 2 2 10 11 22 19

6 186(1) 186(1) 124(1) 128(1) 3 3 15 17 44 38

7 273(3) 274(3) 200(3) 198(3) 4 4 25 26 44 46

8 310(2) 312(2) 220(2) 225(2) 2 2 23 24 65 61

9 141 151 93 96 2 2 9 10 37 43

정 계 14 13 6 5 8 8

상당6 5 5 3 3 2 2

상당7 6 5 3 2 3 3

상당8 2 3 2 3

상당9 1 0 1 0

능 계 313 301 295 230 7 7 11 11 0 53

능6 8 8 8 8

능7 18 18 18 18

능8 44 41 42 39 2 2

능9 87 86 81 78 3 3 3 3 0 2

능10 156 148 146 87 4 4 6 6 0 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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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 법 령

지방자치법□

제 조 행 기구와 공무원112 ( ) ① 치단체는 그 사무 하

하여 필 한 행정 공무원 다.

제 항에 행정 치 공무원 정원 건비1②

등 통령령 로 정하는 에 라 그 치단체 조례로 정

한다.

③ 행정 치 치단체 행정 공무원 정원

적정하게 고 다 치단체 균 록 하

하여 필 한 사항 고할 수 다.

공무원 과 시험 격 보수 복무 신 보 징계· · · · · ·④

련 등에 하여는 로 로 정한다.

⑤ 치단체에는 제 항에 하고 로 정하는 에 라1

가공무원 수 다.

⑥ 제 항에 규정 가공무원 가공무원 제 조제 항 터5 32 1「 」

제 항3 에 하고 상 가공무원 나 고 공무원단에5

하는 공무원 해당 치단체 제청 로

거쳐 통령 하고 하 가공무원 그 치단체, 6

제청 로 한다.

지방자치단체의 행 기구와 원기 에 한 규 통령령( )□

제 조 직 별 원20 ( ) ① 치단체 공무원 정원

합 적 체계 룰 수 록 득 한 경 제 하고는

행정 치 령 정하는 에 하여야 한다 개정. < 1998.8.3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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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단체 그 공무원 정원 책정 정원감(②

제 한다 하고 하는 경 에 다 각 정원에 하여는 미)

행정 치 승 얻어야한다 경 시 수 청. · ·

행정 치 승 얻고 하는 에는시 사 거쳐야 하· ,

시 사는· 정원책정 적정 등에 한 견 첨 하여 제 하여야

한다 개정. < 1995.5.16, 1995.12.28, 1998.8.31, 2005.2.11, 2005.10.20>

시 특 시 치 정무 공무원 상1. · : , 4 ·

연 정 상당 상 공무원 정원4

2. 시 역시 치 상 연· : 5 · ·

공무원 능 상 공무원 정 상당 상, 5 , 5

공무원 다만 치 제 조제 항 규정에 한 행정동, 4 5「 」

치하 하여 공무원 정원 책정하는 경 에는5

행정 치 승 하 아니한다.

③ 시 수 청 제 항 각 정원 공무원 령· · 2 「 」

제 조 제 규정에 한 술 렬 공무원정원 다 렬2 4

공무원 정원 로 조정하고 하는 에는 시 사 승 얻어야·

한다.

경 해당 무 한 료 제 하여야 한다 신. <

1995.12.28, 1998.8.31, 2004.12.18, 2005.2.11>

□ 지방자치단체의 행 기구와 원기 에 한 규 시행규칙

제 조8 ( 원책 기 ) 제 조제 항 규정에 한 공무원15 1①

종 정원책정 같다4 .

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규정에 한 공무원16 2 20 1②

정원책정 같다5 .

③ 치단체 과 담당 에 공무원 시· 5 ( ·

수 청 경 에는 공무원 정원 책정할· 6 )

수 는 경 는 특 한 경 제 하고는 상 정원 필 로4

하는 업무량 는 경 에 한한다 개정. < 2003.5.1>



- 10 -

업무량 가 등 득 한 사 로 규정에4 5④

한 공무원 종 또는 정원책정 과하여

정원 책정하고 할 경 에는 시 사는 행정 치 과 시· , ·

수 청 시 사 미 하여야 한다 개정· · . < 2003.5.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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